
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

의료급여제도와 함께

의료급여 자격 취득 후 처음으로 병 · 의원 이용 시

병 · 의원 이용 절차 : 3단계

병 · 의원 이용시 본인 일부 부담금

지원 받을수 있는 의료급여일수는 연간 365일

365일 초과자 � 연장승인 신청 � 이용할 병·의원 지정

의료급여법 제15조 (급여의 제한)

  병원·의원·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. 

  상해요인 -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급여를 받게 된 경우

 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
아니한 경우

   - 의료급여 절차의 위반

   -  의료급여증 타인 양도, 대여, 도용 (부정사용자에게는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며 타인대여
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)

   -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 및 선택 병·의원 절차 위반 등

구분
1차의료 
급여기관

2차의료 
급여기관

3차의료 
급여기관

입원시
CT·MRI·

PET 등
약국

1종 1,000원 1,500원 2,000원 무료 급여비용의 5% 500원

2종 1,000원 급여비용의 15% 급여비용의 15% 급여비용의 10% 급여비용의 15% 500원

2종 장애인 750원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 500원

1 단계 2단계 3단계

동네의원·보건소
병 원

(혜민병원·건국대학교병원)

보건복지부 장관이 

지정한 의료기관(25개)



의료급여관련 지원혜택 기관명 대 상 연락처

무료부동산중개서비스 지 적 과
기초생활수급자
차상위계층

☎ 02-450-7756

광진구 추모의 집 (재)효원가족공원 기초생활수급자 ☎ 031-354-2325~6

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☎ 02-450-7523

중증 및 희귀난치성 산정특례 등록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☎ 02-450-7517~8

당뇨소모성 재료비지원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☎ 02-450-7523

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원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☎ 02-450-7523

치과임플란트 지원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☎ 02-450-7514

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☎ 02-450-7514

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보건소
기초생활수급자
차상위계층

☎ 02-450-1422

정신보건센터 보건지소 기초생활수급자 ☎ 02-450-1424

치매지원센터 보건지소 기초생활수급자 ☎ 02-450-1424

금연클리닉 보건소 보건지소 기초생활수급자
☎ 02-450-1422
☎ 02-450-1424

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소 보건지소 기초생활수급자
☎ 02-450-1422
☎ 02-450-1424

긴급복지(의료비) 복지정책과
기초생활수급자
차상위계층

☎ 02-450-7309

노인요양보험(건강보험공단) 건강보험공단 65세이상 ☎ 2204-7251

적십자 무료영구차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☎ 2290-6753

구    분 전 화 번 호

광장종합사회복지관 ☎ 02-2201-4228

중곡종합사회복지관 ☎ 02-3436-4316

자양종합사회복지관 ☎ 02-458-16654

광진노인복지관 ☎ 02-466-6242

중곡건강관리센터  ☎ 450-1333

자양건강관리센터  ☎ 450-7011

광진구보건소 ☎450-1422

의료급여 다모아 정보

유관기관

의료급여사업 안내·문의  : 광진구청 사회복지과 ☎ 02) 450-7517, 7518


